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

건축물 배치·형태에 관한 계획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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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근거
 종전 신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구역계 유지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54-7번지일대 74,500 - 74,50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60

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

 계획구역은 근린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계획구역내 도로부분(신길로, 가마
산길, 이면도로의 일부)에 해당

 신길로변 양측으로 일반미관지구(폭원 12m)가 지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74,500 100.0

근린상업지역 48,550 65.2 서울시고시 
제1997-196호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5,950 34.8 도로부분

지구명 지구의 
구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비   고

신길로
미관지구

일   반
미관지구

영등포구 신길동
254-3 일대
(신길로변)

6,072 346 양측
12

서울시고시
제2002-44호
(2002.2.19)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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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1. 기본방향

 도시기반시설은 계획구역의 개발밀도에 부합한 적정용량
이 되도록 계획

 계획구역과 주변지역의 향후 개발가능성 및 유기적 연결
을 고려하여 구역내부 가로망체계 구축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한 규칙 및 관계법령의 기준 준용

2. 교통시설

1) 도로

 계획구역내 도로는 총 20개노선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

 17개 노선은 기정, 3개 노선은 이면부의 차량 및 보행동
선의 원활화를 위해 도로 신설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대로 2 54 30 주간선
도 로 4,650 신길동

대로3-28
구로동
광로 19

일 반
도 로 신풍역 건고 393호

(1978.12.7)
구 역 내 
L=320m

기정 대로 3 28 25 보조간
선도로 2,780 영등포 신대방 일 반

도 로 - 서고 301호
(1993.9.22)

구 역 내 
L=180m

기정 대로 3 134 25 보조간
선도로 1,000 대방동

대로1-41
신길동

대로3-2
8

일 반
도 로 - 서고 378호

(1978.7.31)
구 역 내 
L=170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645 신길동

253-215
신길동

337-209
일 반
도 로 - 서고 118호

(1983.2.28)
구 역 내 
L=66m

기정 소로 2 44 8 국지
도로 230 신길동

227-6
신길동
260-3

일 반
도 로 - 건고 768호

(1964.1.28)
구 역 내 
L=103m

기정 소로 2 45 8 국지
도로 380 신길동

301-28
신길동
233-1

일 반
도 로 - 건고 768호

(1964.1.28)
구 역 내 
L=134m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75 신길동

329-47
신길동
321-2

일 반
도 로 - 서고 118호

(1983.2.28)
구 역 내 
L=75m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350 신길동

252-1
신길동

329-31
일 반
도 로 - 서고 118호

(1983.2.28)
구 역 내 
L=2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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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210 신길동

253-7
신길동
252-6

일 반
도 로 - 서고 118호

(1983.2.28)
구 역 내 
L=85m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240 신길동

252-6
신길동

329-29
일 반
도 로 - 서고 118호

(1983.2.28)
구 역 내 
L=76m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173 신길동

253-20
신길동

329-62
일 반
도 로 - 서고 118호

(1983.2.28)
구 역 내 
L=64m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204 신길동235-7 신길동4902-14 일 반도 로 - 서고 51호(1982.2.4) 구 역 내 
L=204m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180 신길동236-2 신길동236-12 일 반도 로 - 서고 51호(1982.2.4) 구 역 내 
L=180m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33 신길동236-9 신길동236 일 반도 로 - 서고 51호(1982.2.4) 구 역 내 
L=33m

기정 소로 3 46 6 국지도로 113 신길동269-10 신길동262-54 일 반도 로 - 건고 768호(1964.1.28) 구 역 내 L=55m

기정 소로 3 47 6 국지도로 240 신길동262-58 신길동255-9 일 반도 로 - 건고 768호(1964.1.28) 구 역 내 
L=240m

기정 소로 3 48 6 국지도로 200 신길동230-1 신길동254-1 일 반도 로 - 건고 768호(1964.1.28) 구 역 내 L=101m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103 신길동263-37 신길동321-1 일 반도 로 - 구 역 내 
L=103m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20 신길동329-59 신길동259-6 일 반도 로 - 구 역 내 
L=20m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97 신길동4902-16 신길동4902-5 일 반도 로 - 구 역 내 
L=9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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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1개소 신설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주차장 신길동 252-11 - 증 886 886

3. 유통 및 공급시설

1) 시장

 계획구역내 이용권 및 접근성을 감안한 소매시설 입지
 시장기능 상실로 인한 시장 2개소는 폐지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시 장 소매시장 영등포구 
신길동 255-9 2,843 - 2,843  서고 370호

(1983.7.20)

기정 시 장 소매시장 영등포구 
신길동 259-4 937 - 937  서고 119호

(1983.2.28)

기정 시 장 소매시장 영등포구 
신길동 235-3 519 - -  서고 594호

(1987.8.20)

폐지 시 장 소매시장 영등포구 
신길동 235-3 519 감519 0

기정 시 장 소매시장 영등포구 
신길동 235-7 404 - -  서고 594호

(1987.8.20)

폐지 시 장 소매시장 영등포구 
신길동 235-7 404 감4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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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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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1. 기본방향

 가구계획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가구규모 확보 및 인접 가구규모와
의 상호 연계 고려

 도로신설 및 확폭 등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한 가구계획
 획지계획

 개발규모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성 극복을 위해 용도
지역 및 가로위계별 기준을 적용

 가로의 성격 및 개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단
위대지로의 계획적인 개발 유도

 획지선 및 공동개발을 통한 적정규모 및 정형화 유도를 위
해 최대개발규모 설정

2. 계획기준

 교차로변 및 간선변은 획지선에 의한 계획적 획지로 적
정개발을 유도하고, 이면부는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으
로 계획하여 융통성있게 운영

 기존의 입지형태, 소유관계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획지계획

원칙
∙간선변 및 가각부 활성화를 위한 적정계획 마련
∙부정형, 맹지 발생을 방지하는 획지계획 마련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적 획지계획 수립

획지계획 
기준

∙획지간 공동개발 가능 : 최대개발규모 범위내 개발가능
∙획지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조정 : 원칙적 변경 불가

공동
개발

공동개발
원칙

∙이면부의 적정개발규모 유도
∙도로신설 등에 따른 부정형 및 맹지 발생 방지

공동개발 
기준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범위내 개발가능
∙공동개발 변경은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 조정심의를 거쳐 조정

획지 및 
공동개발
변경시

지침운영

∙획지 및 공동개발의 변경에 의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
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밀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

∙주차출입구, 공개공지 위치지정, 공공보행통로 등의 계획내용은 지구
단위계획 변경권자가 속하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변경 
또는 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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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획지 및 공동개발 유형

 도로신설 후 잔여부지의 계획적 획지

 가마산길 개설에 의한 필지분할의 잔여부지 및 부정형 필
지, 맹지형 필지 등을 계획적으로 획지화하여 간선변에 적
합한 적정 대지규모 및 기능을 유도

 간선변의 차량흐름을 원활화하게 유도하기 위해 이면부로의 
주차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적 획지계획

 부정형 필지의 계획적 획지

 이면부 구거형태의 부정형 필지 및 맹지형 필지들의 계획적
인 획지계획

 간선도로변의 정형화된 대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극대화



제4장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67

 차량출입금지 및 주차유도를 위한 획지

 간선변 차량흐름의 원활화 및 버스정류장의 위치와의 상충
방지를 위해 이면부로의 주차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적 획
지계획

 주 보행축인 가마산길변의 보행자 흐름의 안전성 도모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를 포함한 공동개발

 이면부 블록 중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를 포함한 대지에 대
해서는 공동개발 지정을 통하여 접도가 가능하도록 조정

 맹지화 방지 및 지구중심으로서의 적정 개발규모 유도
 공동개발 지침 준수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하여 적극적인 
공동개발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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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개발규모

 평균획지규모 및 계획획지규모와 비교하여 과대한 대지의 
건축을 규제하며, 특히 이면부의 과대개발을 규제

 자율적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 범위내에서 조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고려하되, 지역여건 및 특
성에 따라 최대개발규모의 조정 가능. 즉 지역여건을 고려
한 블록별 평균대지규모 및 평균획지규모의 α배 적용

 신길로 및 가마산길변은 평균획지규모가 755㎡로 최대개발
규모 2,000㎡, 이면부는 평균획지규모가 375㎡로 최대개
발규모는 약 3배에 해당하는 1,000㎡로 계획

 기존의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부지의 경우는 
최대개발규모를 예외 적용

      서울시 수립기준

(단위: ㎡)

수   립   기   준

구  분 도심/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생활권중심 기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빈치 90 2,000 90 1,500 200 1,000 90 1,000 90 1,000
평균치 150 2,500 200 1,800 220 1,240 180 1,300 200 1,500

중심지별
(상세계획지침상) - 2,000이하 1,500이하 1,000이하 -

최대개발규모 
산정시 구역내 블록별 평균획지규모의 α배 적용

      최대개발규모계획

구  분 평균대지규모(㎡) 최대대지규모(㎡) 평균획지규모(㎡) 적용원칙 최대개발규모(㎡) 비고
간선변

(신길로,
가마산길)

409 2,000 755 평균획지
규모× 3배 2,000

이면부 216 533 375 평균획지
규모× 3배 1,000

※ 기존의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부지의 경우는 최대개발규모를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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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지 및 공동개발계획도

 최대개발규모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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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1. 기본방향

 입지별 장래 토지이용 및 가로성격을 고려한 용도 유도
 지구중심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의 적극적인 제한
 인접한 이면부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 규제

2. 계획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내에서 허
용하는 범위내에서 입지가능한 시설 도입 검토

 상위 및 관련계획과 도시이미지에 맞는 시설입지 도입
 현재 토지이용현황과 조화된 계획 및 특성 부여

 적정용도 배분 및 설정

기개발되어 있는 용도별 현황파악
적정용도 제한
(불허, 권장)현황법상 허용용도 검토 ⇨

입지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구  분 계획목표 계획과제 적용대상

불허용도
∙기능간의 상충방지 및 환경 저해

용도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서 환
경의 보호, 기능의 원활화 도모

∙지구중심에 부적
합한 건물용도 
제한

지구전역

권장용도
∙도시기능의 원활한 수행 및 기형

성된 지역의 특성을 보호·유지하
여 가로환경의 활성화 유도

∙토지이용 및 가
로성격에 부합한 
적정용도 권장

지구전역

3. 불허용도계획

 일률적인 전체 구역의 불허용도는 지양하고, 일정한 성
격의 구역으로 구분한 후 구역마다 특성에 맞도록 용도
를 제어

 재정비시 불허용도의 지정은 최소화하되, 지구중심에 부
합하지 않는 용도는 적극적 제한

 인접한 이면부 주거지를 보효하기 위한 위해용도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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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불허용도계획

구 분 전층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불허용도A
(신길로변) ∙일반미관지구내 불허용도 ∙주택

∙공장

불허용도B
(동서간선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주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주택
∙공장

불허용도C
(이 면 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주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

4. 권장용도계획

 신길지구중심의 개발방향에 부합한 용도를 유도, 신길동
일대에 부족한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을 권장

 권장용도 준수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유
도방안 마련

 건축물의 권장용도계획

구 분 전층 권장용도

권장용도1
(가마산길 서측)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권장용도2
(신길로변

가마산길 동측)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권장용도3
(이 면 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권장용도4
(주 차 장) ∙주차장

  ※ 권장용도의 인정 : 권장용도 면적은 당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권장용
도가 20%이상인 경우에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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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불허용도 계획도

 건축물의 권장용도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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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1. 기본방향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
획 수립기준(2004. 12)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밀도계
획 유도

 토지이용계획과 획지규모 및 전면도로 폭원 등 입지여건
을 고려한 밀도계획 수립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제어와 연계한 개발 및 정비촉진
방안 제시

2. 건폐율

적용대상 건  폐  율 비     고

구역전체 6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3. 용적률

 용도지역 및 접도조건 등 개발현황을 감안하여 계획
- 용도지역내 개발가능 용적 범위내에서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설정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수용여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 적용을 통해 계획목표의 달성 유도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입지시 허용용적률의 적용은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별도 적용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 고

간선도로변 300%이하 50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이면부 250%이하 4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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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용적률 산정방식(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이내
※ α=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

주거용도 연면적 비율(%) 허용용적률 비    고
60%이상~70%이하 420%
50%이상~60%미만 450%
30%이상~50%미만 480%

30%미만 500%
    주1. 주거용도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말함.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및 서울시 오피스텔관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

을 적용함.
      3.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은 건축물 용적률의 허용용적률 범위내에서 적용함.

 건축물의 용적률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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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완화조건 및 완화내용

내   용  항  목 적 용 대 상 완 화 내 용(%) 비  고기  정 변  경

획지
사항

획지단위
개발

∙획지단위 개발 
(획지내 개별

  필지 건축규제)
기준용적률×0.1 기준용적률×0.1×α

∙필지수(n)
-n=1 ; α=1
-n≥2 ; α=2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기준용적률×0.1×α
∙필지수(n)
-n=2 ; α=1
-n=3,4 ; α=1.5
-n≥5 ; α=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
도 면 적 ÷ 건 축 연 면
적)×0.2}

기준용적률×{(권장용
도면적÷주차장을제외
한건축연면적)×0.2}

건축연면적의 
20%이상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공개공
지면적 - 공개공지설
치 의무면적, 의무대
상이아닌 경우 5%)÷
대지면적}

기준용적률×{(공개공
지면적 - 공개공지설
치 의무면적, 의무대상
이 아닌 경우 5%)÷대
지면적}×α

-일반형 : α=1.0
-침상형 : α=1.0
-피로티형 : 
α=0.5

쌈지형
공지 ∙조성시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 피로티구조로 
조성시
인센티브의 
1/2적용공공보행

통로 ∙준수시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

보차혼용
통로 ∙준수시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

전면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
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미관지구내제공의무면
적)×2÷대지면적)}

대지내공지와 
중복지정시 
인센티브 제외

환경
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계획시 30%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1

시설물을 제외한 
옥상바닥면적의 
50%이상 조성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시 기준용적률×0.05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조성후 기부채
납시 - 허용용적률×(1+1.3

×α)
α=공공시설 제공면

적/공공시설 제
공 후 대지면적 

 참고1)허용용적률의 산출 : 기준용적률+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2)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전면공지 등)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적용 가능함

     3)획지계획
      -구역내 획지계획으로 획지선을 도시계획결정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획지단위개발을 원칙으

로하며, 획지를 구성하는 필지수(n)에 따라 완화요율을 구분함
      -획지와 획지간 공동개발을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이면부 차량출입계획을 위한 경우등 불

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자발적 획지간 공동개발에 대한 추가인센티
브는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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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1. 기본방향

 획지의 개발가능 밀도 및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 가로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건축물의 절대높이 제한

 접도조건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의 적용
 간선도로변은 토지이용 효율 및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위
하여 적정높이 개발 유도

2. 건축물 높이계획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사선제한
(H=1.5D)을 배제
- 종전 사선제한 적용에 의한 개발밀도의 미달을 개선

 블록의 평균높이 산정 및 허용용적률에 따른 달성가능 
높이 등을 감안

 블록내 입지여건 및 용적률계획과 연동한 높이계획
 종전 도시설계의 건축물 최저높이계획인 간선변의 최저
층수는 배제

 건축물의 높이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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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높이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간선도로변 최고 55m 이하
사러가시장 최고 40m 이하
이 면 부 최고 25m 이하

3. 건축물 높이 검토

     블록 1의 적정높이 검토

 입지조건 : 전면부 가마산길 30m, 이면부 8m도로
 최고높이계획 수립기준 검토

 - 블록의 평균높이 : 56.6m
 - 허용용적률 500%의 경우 달성가능 높이
    : 각 건폐율 60%, 50%, 40% 적용시 달성가능높이는 

32m, 40m, 48m으로 분석
 최고높이계획은 블록의 평균높이와 달성가능높이 등을 

감안하여 간선변은 55m, 이면부는 25m이하로 계획

구분
대지면적
(㎡)

건물바닥면적A(㎡)

전면도로폭(m)

전면건축선후퇴(m)

획지깊이
(m)

후면건축선후퇴(m)

사선제한높이(1.5D)(m) 체적(㎡)

[C=A×B]

블록평균높이(m)
[D=C÷A]최저점 최고점 평균점B

계 3,238.0 1,942.8 - - - - 36 66 51.3 109,889.3 56.6
1 364.5 218.7  8 1 35.0 - 15 53 33.8 7,381.1
2 528.0 316.8 30 3 47.5 - 54 71 62.6 19,839.6
3 636.0 381.6 30 3 60.5 - 54 90 72.4 27,618.3
4 452.0 271.2 30 3 60.0 - 54 90 72.0 19,526.4
5 617.0 370.2 30 3 63.0 - 50 95 72.0 26,654.4
6 310.5 186.3  8 1 21.0 - 14 32 22.5 4,191.8
7 330.0 198.0  8 1 22.5 - 14 34 23.6 4,677.7

1

234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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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배치·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기본방향

 불규칙한 가로경관의 정비로 간선가로의 연속성 및 장소
성을 확보

 건축선 후퇴에 의해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보행동선의 
연계성 강화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전면보도 및 차도와 같
이 조성하여 도로의 확폭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유도

                  건축물 배치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적 용 대 상

건축한계선
∙가로경관의 향상 및 연속성 확보
∙건축선 후퇴를 통한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이면도로의 보·차도 확보
전면공지

보차혼용통로

벽면한계선 ∙보행동선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정 공공보행통로

                  건축물의 배치계획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신길로변 ∙건축한계선 4m -

신길로서측
신길로동측 ∙건축한계선 3m -

이 면 부
∙건축한계선 1~2m
∙건축한계선 6m
  (보차혼용통로)

∙벽면한계선 2m
  (공공보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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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기본방향

 주요 가로의 경관 향상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외관계획 유도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가로벽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미지와 미관 제고

 야간조명 설치계획으로 야간의 경관향상 및 야간 보행활
동 활성화 유도

 옥외광고물, 보행장애물, 실외설치 설비기기의 정비로 보
행환경의 쾌적성 및 도시미관 증진

                  건축물 형태 및 외관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적용대상

1층부의 형태 ∙개구부 통일성 유지
∙투시형 셔터 권장 간선도로변

피 로 티
∙보행통로와 접하는 대지의 건축물

에 설치 권장
∙최저높이 6m이상, 2층이상

보행통로
인접 필지

옥외광고물
∙간선변의 간판 설치개소를 1업소

당 가로형 간판 1개소, 돌출간판 1
개소 이내를 원칙

간선도로변

옥상녹화

∙건축물내 휴게공간 및 만남의 장소
로 조성 권장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및 도시미
관증진을 위해 서울시 보급형 옥상
녹화 조성기법에 따라 조성

간선도로변

조    명
∙가로변 10층이상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
 - 1층 입면의 50%이상 투시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등 설치권장

간선도로변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장
 -대지면적 1천㎡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이상의 건축물에 권장
구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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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간판 설치개소를 1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소, 돌출간판 
1개소 이내를 원칙

 ① 가로형 간판
  ∙ 간판규격 : 높이는 위아래 창문 사이 벽체의 80% 이

내이고, 건물의 폭 이내로 부착하되, 1개업소 간판의 
최대 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의 기둥간격
을 넘을 수 없음

  ∙ 간판형태 : 원칙적으로 문자형으로 하며 1층의 경우
에 한하여 판류형으로 부착

  ∙ 부착위치 : 3층까지만 부착. 다만, 건축물명을 부착하
고자 할 경우 최고층부분 벽면이나 최고층부분의 파
라펫에 문자형으로만 부착

  ∙ 부착방법 : 향후 간판 교체시에도 건축물의 외관에 
손상이 가지않을 방법을 선택

판류형간판 문자형간판

 ② 돌출형 간판
  ∙ 간판 부착위치 : 건축물의 좌측 또는 우측 벽체의 모

서리에 설치하되 1개소만 설치. 다만, 전면도로에 면
한 건축물의 길이가 20m를 넘는 경우는 좌측․우측에 
각각 1개소만 설치

  ∙ 간판의 높이 : 도로면에서 3m 이상의 위치에서 최대 
20m까지이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를 
넘을 수 없으며 연립형으로 설치

  ∙ 돌출길이 : 벽면에서 돌출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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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판의 두께 : 조명시설 설치를 감안한 두께이하로 
하되 광고물의 표시는 좌우측 2면에만 표시

돌출형 간판 사례

        

 
 ③ 1층에 설치하는 돌출형 간판
  ∙ 연립형 돌출간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하

여 1층에 개별 광고할 수 있는 돌출형 간판을 부착
  ∙ 간판면적은 0.36㎡ 이내로 제한하고, 돌출길이는 벽

면에서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 간판 두께는 조명시설 설치를 감안한 두께이하로 하

되 광고물의 표시는 좌우측 2면에만 표시

가로형 및 돌출형 간판 부착위치 표시방법
   <고층형 적용예시>

           ※ 건축설계시 부착위치만 표시함(상호명은 표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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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형 적용예시>

※ 돌출형 간판은 고층형 적용예와 동일함

※ 건축설계시에 부착위치만 표시(상호면은 표

시금지)

 옥상녹화

 도시의 열섬효과 방지를 위한 옥상녹화는 건설교통부 고
시 조경기준 및 서울시에서 개발한 ‘보급형 옥상녹화기
법’을 적극 활용하여 시행토록 유도

 보급형 옥상녹화의 정의
- 토심 20㎝이하의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 전

면녹화 지향
- 유지관리의 최소화
- 지피식품, 초화류 위주의 식재

 보급형 옥상녹화의 방법

     기존 건축물의 경우 예시      신축 건축물의 경우 예시

※ 구조진단과 방수점검이 반드시 우선 ※ 누름콘크리트를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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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배치계획도

 건축물의 형태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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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본방향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통한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 이미지 개선
- 공공이 조성한 보도 및 공지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쾌적성 증진
- 건축선 후퇴에 따라 확보된 공간의 이용 극대화

 보행축과 녹지공간이 연계된 조화로운 공간 창출
- 가로변, 보행자도로변 및 주요 결절점에 휴식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활력있는 보행공간으로의 조성 유도
 대지내 공지

구    분 적   용   기   준 적 용 대 상

공 개 공 지

▷ 최소폭원 5m 이상, 최소면적 45㎡ 이상
▷ 조성면적
∙공개공지의 위치가 지정된 필지
   : 대지면적의 5% 이상 기본적으로 확보
     (건축법상 조성해야 하는 면적에 산입)

간선도로변 가각부
대형필지 4개소

∙그 외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할 필지
 - 건축연면적 5,000~10,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 건축연면적 10,000~30,000㎡ 미만
   : 대지면적의 7% 이상
 - 건축연면적 30,000㎡ 이상
   : 대지면적의 10% 이상

-

공공보행통로 ∙폭원 4m
∙보행동선 단절부에 조성 구역내 3개소

보차혼용통로 ∙폭원 6m 
∙보행동선 단절부에 조성 구역내 1개소

쌈지형 공지
∙지구내 일정규모(대지면적 400㎡) 이상의 주요 

보행결절부 필지에 지정
∙최소폭원 4m, 최소면적 20㎡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면적에 포함)

구역내 28개소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구역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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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기본방향

 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위
하여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지구활성화 및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신설 및 확폭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정비로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구

구    분 적 용 기 준 적용대상

차량출입
금지구간

∙간선변 및 교차부의 교통흐름 
원활화를 위해 차량출입금지구
간 지정

간선도로변

차량출입구 ∙간선변의 차량진출입을 최소화
하여 교통흐름의 원활화 도모

가마산길변
2개소

 보행자우선도로

구    분 적 용 기 준 적용대상

보 행 자
우선도로

∙간선변 차량출입금지로 이면부
로의 차량진출입 유도

  이로인한 종전 도시설계의 이면
부 보행자우선도로와 차량진출
입이 상충되어 보행안전성의 저
하 우려되는 5개 구간의 보행자
우선도로 폐지

∙사러가시장과 연계한 이면부 주
요 보행도로 1개소를 보행자우
선도로로 지정

이면부 1개소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86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도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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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
시장 권한 구청장 권한 비  고(관련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도시계획위원회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
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변경인 경우

○

2. 가구(시행령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
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면적의 10%이
내의 변경

○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
(10%초과30%이내)

○
(10%이내)

4.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 ○
(10%초과20%이내)

○
(10%이내)

5. 시행령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공동개발(지정), 획지간 공동개발)

○

6. 건축선 1m 이내의 변경
  (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
(0.5m초과1m아내)

○
(0.5m이내)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탑상형, 저층부 형태, 건축물의 외관) ○
8.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

통처리계획 중 주차출입구의 위치변경, 
주차장 설치방식의 변경

○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9.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10.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11.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영등포구광고물관련심의위원회
12.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익시설계획 ○
13.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계획 ○
14.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

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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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
시장 권한 구청장 권한 비  고(관련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도시계획위원회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
2.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

의 변경 ○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침상형 공지, 전
면공지)

○

4.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통로의 
   조성방법 및 신규설치 ○

3. 경미한 사항의 권한별 처리절차

1) 시장 권한 사항의 변경

∙계획(안)작성 ➝ 유관부서 협의 ➝ 서울시 결정요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경미한 변경의 용적률 완화 적용여부 포함) ➝ 변경결정고시 ➝ 
지형도면의 승인

2) 구청장 권항 사항의 변경

∙계획(안)작성 ➝ 유관부서 협의 ➝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경미한 변경의 
용적률 완화 적용여부 포함) ➝ 변경결정고시 ➝ 지형도면의 승인

    ※경미한 사항의 처리사항 중 교통처리계획 및 옥외광고물 관련 사항의 변경은 
관련 심의위원회(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영등포구 광고물관리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을 원칙으로 함


